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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 언론의 사법 저널리즘이 갖는 제약을 사법을 둘러싼 공적 숙의가 갖는 민주적 

가치의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 글을 쓰는 배경에는 사법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확

대로 인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사회정치적 국면에 대한 경험적 관찰 

및 그에 따라 재조명될 필요가 있는 민주적 법치 국가 논의에 대한 이론적 주목이 놓여 있다. 

사법 저널리즘은 사법을 둘러싼 공적 숙의의 확장에 기여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공중의 타당성 검토를 촉구해야 할 규범적 책무를 요청받는 반면, 그간 한국 언론의 사

법 저널리즘은 피상적이고 얄팍한 ‘커리큘럼’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사법 숙의의 전문화

된 제도적 기제로서 심각한 제약과 편향에 머물러 왔다. 이 글은 또한 그에 관해 비판적인 질

문을 정면에서 제기하지 않았던 한국 언론학, 특히 저널리즘 연구의 편향에 대해서도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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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최근 한국 사회가 직면한 사회정치적 국면은 정치의 사법화 개념으로 잘 설명된다. 협의의 

정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는 정치가 해결해야 할 의제들이 사법 수단으로 해

결되는 질서를 뜻한다(박은정, 2010a; 오승용, 2009; Hirschl, 2002, p. 224). 한국 사회의 

경우 2004년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 및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부터 2014년 통합진보당 해

산 사건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사회정치적 의제들이 사법 수단에 의해 다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이 심화돼 가면서 정치가 해결해야 할 분쟁은 물론이고 사회적 논쟁과 합의로 

다룰 사안들까지 모조리 법정으로 넘어간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법에 

관한 미디어 실천 전반에 대한 재인식이 요청된다. 그러한 재인식이 요청되는 역에는 사

법에 관한 저널리즘 논의 또한 포함된다.

하지만 사법 현실을 다루는 저널리즘 실천에 관한 학술적 검토는 공중의 알 권리, 표

현 자유, 명예훼손, 취재보도 윤리, 저작권 등 언론법제 분야의 주된 주제들과 견줄 때 주변

적 위치에 머물러 왔다. 물론 사건보도, 범죄보도, 검·경 수사보도에 관한 저널리즘 논의

와 비평은 맥을 이어 왔다. 그러나 법의 역할이 확대되는 거시적 추세에 주목해 사법의 기

능과 역할을 검토하거나 하나의 총체로서 사법권력에 대한 저널리즘의 기능은 본격적인 

논의 주제가 되지 못했다(예컨대, 심석태, 2014b). 장승화(2007)는 “법의 지배 이념의 확산

을 위한 노력의 주체로서 정부와 법조계의 역할은 당연히 강조되었으나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론의 역할은 직접 학문적·정책적 

분석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사법을 향한 저널리즘 기능과 역

할을 고찰하는 이론적·실천적 논의가 두텁고 폭넓게 축적되지 못한 현실은 사법, 언론, 

여론의 삼각관계를 활발히 검토하는 해외 학술 지형(e.g., Davis, 2014)과 비교할 때 더욱 

부각된다.

2016년도 말부터 2017년도 초 사이 진행된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헌법재판은 법치주

의(rule by law)의 부상을 알렸다. 각종 사회 갈등과 분쟁의 해결이 사법 수단에 의존하고, 

중대한 사회정치적 의제들이 법 관료들의 법률적 판단에 의탁되는 사회적 국면의 부상은 

민주주의, 정치, 그리고 공론 역의 관계를 미디어와 소통의 맥락에서 학문적 분석 대상

과 주제로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을 제기한다. 사법이 정치적인 의사결정 역할

을 수행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 등 여타의 민주적 운  원리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사법적

인 동시에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 헌법재판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의 기능과 역할 같은 주제



46 한국언론학보 61권 4호 (2017년 8월)

들이 질문되거나, 법원이나 법조 전반에 대한 언론의 취재보도 관행에 대한 점검이 논의될 

법도 하지만, 그에 관한 논의는 딱히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탄핵 사례의 경우에도 한편에

서는 법치주의 승리를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법치의 파국을 주장하는 극단적인 여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앞으로 사법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소통하고 토론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나 그에 관한 사회적 정보 확산과 여론 형성을 둘러

싼 논의 또한 좀처럼 제기되지 않은 것 같다.

사법을 둘러싼 미디어와 소통 차원의 학술적 분석과 논의에 대한 요청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법치주의가 반드시 바람직한 법의 지배라는 긍정적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도 있다. 현대 사회가 고도로 분화되고 사회 역이 복잡해짐에 따라 사

회 갈등과 분쟁 또한 심화되는 과정에서 사법이 과거와 달리 더 많은 역할을 떠맡아 가는 

현상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사법이 사회 여론과 공동체의 정서와 끊임

없이 소통하고 대화하지 않으면 사법이 사회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바람직한 제도

로 정착해 가기보다 갈등이 더 확산되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더 나아가 사법 스스로 사회적 

혼란을 자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언론을 포함하는 소통적 주체들이 사법에 

대한 비판적인 토의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사법이 제도 정치와 더불

어 민주적인 사회 운  원리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법을 둘러싼 공

적 숙의가 활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법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감시 기능이나 공적 포럼 

형성 등이 요청된다. 그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검찰 수사나 사건 보도에 과도하게 치우

친 법조 보도의 틀에서 벗어나 법원과 재판, 그리고 사법 그 자체를 비추고 심문하는 언론 

보도 역에 주목하는 시선의 전환부터 필요하다. 이러한 시선의 전환은 저널리즘 현장은 

물론이고 저널리즘을 연구하는 학술 역 모두에 요청되어야 한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언론이 사법을 둘러싼 사회적 소통의 합리적 형식으로

서의 공적 숙의의 중요한 토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국 언론의 사법 저널리즘이 

갖는 논쟁적인 한계와 그 함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사법 저널리즘은 

그간 사법부, 준사법부, 그리고 민간 법조 비즈니스 역을 모두 포괄하는 법조보도 혹은 

법조 저널리즘과 달리 ‘법원과 재판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사법적 현상과 이슈를 보도하는 

저널리즘’ 역 혹은 분야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1) 

1) 광의의 지시적 의미에서 사법 저널리즘은 사법부가 중심에 있는 사법 역은 물론이고 검찰, 경찰 등 준사법

적 역 모두를 포괄하는 현실을 뉴스로 다루는 언론의 뉴스보도 실천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이 글에서는 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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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글의 배경이 되는 정치

의 사법화 현상이 민주주의와 갖는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갖는 긴

장을 드러낸다. 이를 토대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소하기 위한 사회

이론적 배경으로 하버마스(J. Habermas)의 민주적 법치 국가 논의를 재조명한다. 그 이유

는 사법에 관한 공적 숙의의 맥락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다음으로 사법 권력을 비판하는 

동시에 지지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기여하는 양가적인 실천 기제로서 사

법 숙의의 필요성과 의의를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사법 숙의의 제도적인 기제로 사법 저

널리즘이 갖는 이론적·실천적 한계 혹은 편향된 지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결론에

서는 법을 ‘소통적인 것’과는 본성적으로 대립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

면서, 사법에 대한 이해를 다면적으로 확장하는 인식론적 노력의 시도를 사법 저널리즘의 

바람직한 변화와 개선의 출발점 중 하나로 강조한다. 미리 밝히자면, 이 글은 엄격한 논증

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지 않았다.

2. 정치의 사법화와 민주주의 위기 논쟁

좁은 의미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공공 정책 등 정치가 해결해야 할 의제들이 사법 절차와 도

구들을 이용해 해결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오늘날 광범위한 사회적 이슈들이 사

법 과정에 의해 해결 혹은 해소되는 흐름으로 폭넓게 정의되어 가고 있다(Hirschl, 2004; 

2007; Koopman, 2003). 주어진 역할만 담당하는 사법 소극주의(judicial restraint)에서 벗

어나 적극적인 법 형성 내지 법 창조를 추구하는 사법 적극주의(judicial activism) 개념과

도 유사한 정치의 사법화는 사법 역할의 확대, 즉 법에 의한 지배의 확대라는 의미로 해석

되기도 한다. 이 현상은 20세기 중후반 이래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법 제도

와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꾸준히 진전된 보편적 현상이기도 하다(Domingo, 2004, p.107; 

Sweet, 2000; Tamanaha, 2004; Tate & Valinder, 1995). 박은정(2010a)은 한국에서 정치

목적과 의도를 고려하여 사법 저널리즘의 의미를 사법부(법원)와 헌법재판(소) 등 사법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법

원과 재판 역에 초점을 맞춰 쓰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용민(2017a), 윤성옥(2008) 등의 논의를 참조. 

덧붙이자면, 사법 저널리즘이란 용어가 학술적으로 합의된 것인지는 이 글에서 답하기 어렵지만, 이 글이 사법 

저널리즘과 관련한 현상을 엄격한 실증주의적 방법론에 입각해 검증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

히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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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법화가 대두되는 배경 요인으로 법 시스템 확대, 헌법 규범의 생활화, 기본권에 대한 

시민 인식 확산, 민주화 이후 사법부 독립성 증대, 국가와 시장을 향한 시민들의 불만족 및 

시민사회 성장을 꼽는다.

사법의 부상은 민주주의가 진전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흐름으로 비춰진다

(Ferejohn, 2002; Gibson, 1989; Hirschl, 2004). 그러나 사법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의 상승 이면에는 사회 갈등과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현대 정치 체계의 실패 혹은 한계 

또한 자리 잡고 있다(Barzilai, 1999; Ferejohn, 2002; Guarnieri & Pederzoli, 2002; Tate, 

1995)는 점에서 마냥 환 할 만한 일도 아니다. 사법의 역할이 부상하는 과정에는 곧 정치

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현실이 놓여 있다는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반 하거나 혹은 위기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보

는 입장은 이 현상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 원칙(majoritarianism)을 위배하며, 삼권분

립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위협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축소시키고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한다

(오승용, 2009; 오현철, 2006; Hirschl, 2002, 2004, 2008; Neier, 1985; Parker, 1993; 

Waldron, 2004, pp. 159-180). 더구나 선출직이 아닌 사법 관료들은 국민들로부터 그들을 

대표할 권한을 직접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이 내린 판결이 야기하는 결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사법은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치의 사법화를 긍정하는 입장은 이 현상이 민주주의 실패나 위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보완 혹은 확장한다고 해석한다(김종철, 2005; 차동욱, 2006a, 

2006b; Friedman, 1998, 2003; Lane, 1996; Peretti, 1999).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일종의 

비판적 긍정론은 법에 의한 지배 그 자체를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치 또한 궁

극적으로 법에 의한 통치를 실현하는 체제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의 역할 확대는 근

본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점을 근거로 정치의 사법화를 민주주의 발전의 지표로 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론은 자연스럽게 정치의 사법화에 따른 민주주의의 전망을 보다 신중히 

낙관해 가는 입장으로 연결된다. 박은정(2010a, 2010b)은 정치의 사법화가 민주주의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임을 인정하고, 정치와 법치의 관계를 갈등 일변도로 해

석하는 자세를 지양하면서 이 현상을 매우 양면적이고 복합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를 

강조한다. 채진원(2011)은 2000년대 이후 정치의 사법화와 민주주의 관계 논쟁이 별다른 

실익도 없이 아카데믹한 토론으로 소모됐다면서, 사법의 확장과 민주주의 각각이 갖는 가

치가 민주주의 성숙에 어떻게 상호보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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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말한다. 비판 법학자 웅거(R. Unger)가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가 표(vote)로도 작

동되면서 법으로도 작동되는 체제라면, 민주주의와 사법의 불가피한 관계를 양자 간의 충

돌로 이해하기보다 민주주의의 대안적 모습을 정치와 법치 간의 끊임없는 혼합물로 재인

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osanvallon, 2008, pp. 230-242).

이러한 절충적 혹은 화해적 입장의 타당성은 오늘날 정치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거스

르기 힘든 현실에 주목할 때 설득력을 가진다. 투표율 하락 등 대중의 정치 참여 저하, 정당

과 유권자 간 유대 약화, 시민 문화의 파편화와 사사화(privatization)가 지속되면서 대의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못 하는 현실을 인위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채진원, 

2011), 좋든 싫든 민주주의는 사법과 공존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바꿔 말해 사법과 정치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사법과 

정치는 근본적인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내재한다. 근대 이후의 역사에서 민주

주의 정치는 다수의 의지를 공동체 의사결정에 반 하려는 성격이 강한 반면, 사법은 다수

의 횡포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기되는 질

문은 정치와 사법,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조화로운 관계를 발전시켜 가기 위해 요구되는 

과제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3.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과 사법 숙의

1) 민주적 법치 국가 이론에 대한 재조명

언론학에서 하버마스는 숙의 민주주의와 공론장 모델, 그리고 담론 윤리학의 맥락에서 광

범위하게 수용되어 온 반면, 민주적 법치 국가 논의에 주목하여 집중적으로 검토된 경우는 

드물다.2) 그의 민주적 법치국가 논의는 법치주의의 폐해 극복,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

보, 법과 민주주의의 조화, 민주적 헌정체제의 이론적 토대 제공 등의 측면에서 민주주의

와 법치주의의 조화에 관한 논의에 유용한 사회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다.

1992년 하버마스가 발표한 <사실성과 타당성>은 널리 알려진 그의 저술 중 하나지만, 

‘담론적 법 이론과 민주주의적 법치국가 이론’이라는 부제는 국내 언론학 문헌에서 언급된 

2) 언론학 문헌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에 대한 간략하고 수월한 요약은 박홍원(2012)의 논의를 참조. 법사회학

적으로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이상돈과 홍성수(2000)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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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거의 없다. 그는 이 저술에서 민주주의 이론과 담론적 법 이론을 통합함으로써, 민주

적 법치국가의 이념형을 조명한다.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은 자연법(natural law)적 사상3)

에 착근한 근대적 법 관념으로부터 탈피해 의사소통적 합리성(communicative rationality)

과 절차주의(procedualism)를 강조하는 상호주관적 인식론에서 법을 파악하는 법사회학

적 접근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작동 가능한 사회적 통합과 연대의 실질적 방식을 정당화

하고자 했던 이론적 기획으로 요약된다. 그는 사법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법 논리 혹은 민

주주의 원리 둘 중 하나로 치우치는 편향을 막음으로써, 법치와 민주주의 간의 긴장을 발

전적으로 해소하고자 했다.

하버마스는 후기 산업사회의 정당성 위기 분석에서 법은 정치, 행정, 경제 등 체계

(system)의 여러 역에 관여하는 매체적인(medium) 기능을 갖는다고 보았다(Habermas, 

1975). 법은 사회의 여러 역들을 연관시키고 통합시키는 사회 통합적 기능을 갖는다는 것

이다. 하지만 법에 의한 기능적 연관 혹은 통합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동의 혹은 합의의 결

과로 획득된 실질적인 사회 통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Habermas, 

1987, pp. 226-227).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사회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행위 규

범을 확정하는 것은 그때그때의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나 공감에 기초하지 않는다. 오히

려 법은 법정의 판결을 통해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지체시키지 않는 강제적인 성질을 갖지

만, 그로 인해 판결 이후에 또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이의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소지를 근본

적으로 안고 있다.

하버마스의 법 이해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법철학 역사에서 주류를 차지한 자연법 사

상은 물론 19세기 경험과학 발달과 함께 대두된 법 실증주의(legal positivism)4) 모두에 대

한 지양에서 출발한다. 그의 절차적이고 담론적인 법 이론은 법의 제정 및 적용 과정에서 

사용되는 논증 구조에 대한 이론인 동시에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기초한 법치의 민주적 정

당화에 관한 이론이다. 법을 인식하고 적용한다는 것은 상호 간의 지위가 평등한 법 동료

들이 모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과 논증을 통해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 그 자체다

(Habermas, 1996, p. 467). 법 공동체는 사법 관료와 법조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3) 자연법 사상이란 일반적으로 법이 특정한 사회적·역사적·문화적 맥락에 의해 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항

구적으로 불변하는 보편타당성을 갖는다는 인식에 기초하는 법 관념을 뜻함.

4) 법 실증주의란 법을 현실에 존재하는 법만을 중심으로 파악하려는 법철학 관점을 말한다. 법 실증주의 입장에

서 법을 이데올로기, 도덕, 사회 정의와 같은 개념들과 연관시키기 어렵다. 법은 오직 존재하는 실정법으로 현실

적이고 가능한 법을 중심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Kelsen, 1960/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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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론 역을 포함한 전체 구성원들의 자기 입법을 위한 공동체로 정의된다(Habermas, 

1996, p. 153-160).

담론적 법 이론의 핵심은 법을 절차주의로 사고한다는 것이다. 그가 이러한 관점을 

채택한 이유는 근대 사회에 이르러 전통적 인식론이 직면한 한계 때문이었다. 사법의 정당

성을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어떤 선험적인 진리나 가치로 환원해 추구하거나 혹은 순수하

고 추상적인 법이념 혹은 법 이상(ideal)을 통해 구현한다는 것이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

기 어려워진 현대적 조건에서 법의 정당성은 종국적으로 상호 주관성(inter-subjectivity) 

차원에서 모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고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법 그 자체의 

자기 완결적 가능성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공동의 

의사를 형성해 가는 절차적 차원에서 협상되고 합의되는 맥락에 위치한다.

그는 숙의 정치, 보다 정확히 말해 중심부 정치체제(혹은 사법체제)와 시민사회의 자

율적 연합체들로 구성된 주변부 체계가 서로 순환하는 이원적 숙의 정치 과정을 통해 국민 

주권의 절차적 정당화가 가능해지면, 헌법재판과 같은 장치는 민주적 숙의 정치의 핵심 원

리로 기능 가능하며, 그에 따라 법치의 대두에도 민주적 대표의 한계를 보완하는 사법의 

민주적 가능성을 포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Lang, 2005; Zurn, 2009). 물론, 하버마스의 

법 이론이 사법 권력을 대중주권(sovereign people)에 직접 귀속시켜야 한다고 해석하진 

않는다. 어디까지나 법 동료의 일원인 시민들의 자기 결정이 적절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

서 정당화된다는 것이지, 단순히 사법이 다수의 의지나 여론에 복속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법치의 정당화를 대중주권적인 형식으로 규정하면, 사법의 정당성은 또 다른 

위험에 처하게 된다. 사법적 처분을 국민 법 감정, 대중의 공분, 사회 통념에 전적으로 맡길 

때 그러한 위험은 커진다. 여론재판이나 여론수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적 법치 국가에서 사법은 공론장에서의 자발적이고 비판적인 정치적 토의의 대

상이다. 법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기완결

적인 가치 체계나 원리가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폭넓게 합의 혹은 공감해 가는 민주적 

규범의 정당성에도 함께 열려 있어야 한다(Habermas, 1996).

그러나 그간 우리 사법 정책이나 제도 혹은 법원과 재판 운용이 공론 역과 어느 정

도 상호작용해 왔는지는 성찰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예를 들어, 국민이 사법 시스템에 참

여할 수 있게 된 건 지난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사실상 최초이지만(이동희, 

2015), 그나마 참여 범위는 권고적 효력에 제한되었다. 사법 시스템의 국민 참여 보장 제도

가 갖는 한계에 대한 비판은 지속되고 있다(예컨대, 김대성, 2012; 박형관, 2012; 이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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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이러한 상황은 사법과 여론이 활발히 소통해야 할 필요나 사법 시스템이 여론에 개

방되어 있어야 할 필요를 뒷받침한다. 이는 사법이 여론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기보다 공론 

역과 사법 시스템이 상호 순환해야 할 필요의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사법 숙의의 제 관점들과의 비교 검토

여론 혹은 공론이 법이라는 매개를 통해 수렴되는 민주주의 정치의 주된 운 방식임을 강

조하는 하버마스의 정치 인식은 정치, 사법, 그리고 시민사회와 생활세계를 포용하는 공론

장 간의 내적 연관을 강조한다(김대 , 2002, 282쪽). 숙의는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

와 정치적 시민의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모두 망라하는 민주

적인 대안이 된다. 그 가능성은 대부분의 숙의 민주주의 이론가들이 기대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선스타인(Sunstein, 1988), 마이컬먼(Michelman, 1988), 애커먼(Ackerman, 1993) 등

은 공화주의(republicanism) 전통에서 헌정주의와 정치적 시민을 연결하는 사법의 기능을 

민주적인 것으로 재해석한다. 마이컬먼은 헌법재판 제도와 같이 사법이 수행하는 정치적 

기능이 민주주의 정치가 야기하는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고, 선스타인

(1988, 1999)은 의회가 이익집단과 갖는 관계에서 시민들의 입법 요구를 외면할 때, 사법

이 그러한 부작용을 감시하는 헌법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자유주의 전통

에서 하버마스는 타당성 요청(validity claim)을 통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 가능한 타당

한 법을 검토하는 위헌심사와 같은 사법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입법, 즉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민주적 숙의의 가능성을 찾았다. 드워킨(Dworkin, 1996) 또한 사법이 민

주주의 정치와 동등한 관심을 시민들에게 부각시킴으로써 민주주의와 양립 가능한 정당성

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5) 일라이(Ely, 1978, 1980) 또한 비당파적인 법원이 과

정 지향적으로 사법적 심사를 진행한다면, 사법이 대표성을 갖는 민주적 제도로 정당화될 

5) 드워킨은 이러한 의미에서 사법 심사와 같은 사법 내부의 숙의가 다수결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정치의 한

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반해 사법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대

표적으로 왈드런(Waldron, 1999)은 대중 참여적 민주주의하에서 사법의 역할이 확대되는 현상의 민주적 가능

성에 회의한다. 그는 민주주의에서 항구적으로 작동하는 의견 불일치로 인해 어떤 형식의 숙의든 다수제주의를 

대신하기 불가능하고 설명한다. 즉, 시민 참여적 의사결정을 반 하기 어려운 사법적 의사결정은 민주주의와 양

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파커(Parker, 1993) 또한 사법과 민주주의의 조화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제

시하는데, 법치주의는 고도의 합리적·고차적 숙의를 요청하며, 이는 사법적 의사결정 과정이 근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의 정치 참여를 위축시킴으로써 민주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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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본다.

숙의에 주목하는 이들 정치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사법이 민주적 숙의의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의견을 모은다. 헌법에 입각한 법치주의를 채택하는 국가에

서 헌정주의는 법적인 헌정주의와 정치적 헌정주의가 모두 작동하는데(Bellamy, 2007, 

pp. 15-17), 사법에 대한 공적 숙의는 법적 헌정 질서와 정치적 헌정 질서 사이의 균형을 모

색하고, 양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중요한 정치적 기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 숙의의 가능성이 똑같은 형식이나 경로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하버마스의 논의에서는 시민적 참여에 의한 숙의가 사법의 민주적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되는 반면, 선스타인, 애커먼, 마이컬먼 등의 공화주의 정치철학자들에게 

헌정주의의 민주적 가능성은 소수 판사들의 숙의 능력을 지나치게 맹신하거나 사법기관 

엘리트들에 의존하는 사법 숙의를 강조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시민 참여적 숙의의 맥락을 

간과하거나 사법을 보다 민주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시민 참여적 숙의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김비환, 2007).

이러한 시선은 정치와 사법의 관계에 관한 국내 논의에서도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차

동욱(2006a; 2006b)은 법 전문가들이 충분히 숙의한다면, 법치는 그 자체로 충분히 민주적

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수결주의를 채택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반

드시 사법의 정당성이 다수결을 전제로 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요청될 필요가 없다는 것

이다. 사법 전문가, 법 관료 등이 주축이 된 숙의가 자신들의 전문성을 공정하게 발휘한다

면, 민주주의가 더 원활히 작동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관들이 사

적, 공적으로 특수한 계층과 특수한 이해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현실을 지나치게 간과한다. 

어쨌든, 그러한 입장에서 사법에 관한 공론 역에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은 부차적이다. 

이는 사법부 판결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나 요구7) 등 시민들의 일상정치에서 나오는 다양

한 이해관계들을 공론장에 반 시키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사법에 대한 공적 숙의가 그들만의 리그, 즉 법 관료나 법조 전문가들만의 배

타적인 숙의에 지나치게 편향될 경우 사법은 민주주의의 보완적 혹은 대체적 의사결정 시

스템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대중 참여적 공론 역을 공정한 사법 권력의 작동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요인만 이해한다면, 하버마스식으로 말하면, 생활세계의 공중들이 경험하

7) 가령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여론에 의해 형량이 오락가락하면 사법 신뢰가 훼손된다고 말한 바 있지만(오마이

뉴스, 2009/10/5일자), 여론과 동떨어진 법원 양형이 지속되는 현실도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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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상정치와 제도 엘리트들(이 경우,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담당하는 헌법정치 간

의 단절 가능성은 커진다. 법의 지배를 시민들이 대화하고 숙의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일

상 정치의 세계와 분리시킴으로써, 사법을 공중의 생활세계와 연계시키는 데 취약하거나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하버마스는 헌법을 민주주의와 화해시키는 이론적 선상

에서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화 가능성을 찾고 그것의 정당성 확보 방편으로 이원적 숙

의 정치를 통해 시민 참여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포섭한다. 사법에 대한 공적 숙의가 심각

하게 제약될 경우, 사법의 확대는 여론과의 활발한 소통을 전제하는 민주주의 본래 의미에

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조건 내에서 정치의 사법화 또한 민주주의에 보탬이 되

기는커녕 오히려 사회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기획은 법과 정치의 연관성을 견지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조화로운 양립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고, 이를 통해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서 부

상하는 헌법재판과 같은 중대한 사법적 의사결정의 문제를 법적·정치적 문제로 제기하

며, 그에 따라 고전적 삼권분립 인식을 상호 견제적 유기성을 갖는 삼권분립으로 재규정한

다(이 재, 2012; Kramer, 2004, p. 30). 이를 통해 정치사회가 적시에 해결하지 못하고 사

법의 장으로 이월된 사회정치적 과제들이 다수 의지에 굴복하거나 이념 집단들 간의 대결 

구도에 포섭되는 ‘정치적 대화’와, 법적 안정성과 이성적 논증에 치우침으로써 공동체와의 

공감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법적 대화’ 중 어느 한 방향으로 편향되지 않고, 정치와 이를 보

완하는 법치 간의 연결고리로 해소되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예컨대, 장진호, 2015, 

375쪽).

숙의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현실에서의 숙의는 공론장으로 기능하는 언론의 역할, 시

민들의 정치적 대화와 토론, 제도 정치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 등 다양한 기제나 형식을 통

해서 작동할 수 있다. 사법 보도는 그러한 사법 숙의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능

과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으로는 사법 숙의의 맥락에서 사법 저널리즘이 갖는 한계적 지점

들과 그 함의를 논의한다.

4. 사법 저널리즘의 재인식을 위한 탐색적 고찰

언론의 기능은 실증적 분석대상인 동시에 규범적 성격을 갖는다. 사법에 대한 언론의 규범

적 기능은 사법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공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사법 체계에 대한 비판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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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사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나 요구를 체계의 사법 실

무와 순환시키는 공론장적 역할을 포함한다는 데에 있다(e.g., Christians, Glasser, Mcquail, 

Nordenstreng, & White, 2009). 그러나 한국적 현실에서 오랜 기간 사법에 대한 언론의 공

론장적 기능이 활발히 작동해 왔다고 말하기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어 왔다.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과 관련해서, 한국 언론의 주된 감시 대상은 주로 정치권력이었

다. 그 이유는 적어도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시기 이전 권위주의 시대에 사법 권력이 정치

권력에 예속됨으로써 자율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언론이 

사법 보도 역의 전문성 강화, 사법 취재 관행의 개선 등에 관한 확실한 동기를 스스로 부

여하면서 실천적 변화를 스스로 거듭해 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1) 사법 저널리즘에 대한 비판적 재인식

시민들이 사법 시스템과 법 원칙들을 직접 체험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법원에서 재

판을 받거나 선고를 받는 일은 시민들에게 일생에 한 번 겪기도 쉽지 않다. 복잡한 절차와 

제도, 추상화된 용어들과 엄격한 논증으로 조직된 사법 시스템은 생활인들이 이해하기 쉽

지 않다. 그만큼 사법에 관한 제도 언론의 보도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 2015년 사법정책

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실제 한국 국민이 사법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주 경로는 신문, 방송, 

포털 등 제도적 매체들이었다.

사법에 대한 언론 보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사법과 공중을 매개하는 데 있

어서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지에 관한 논의는 답하기 쉽지 않고, 그에 관한 논의들도 풍성

하게 전개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그보다 먼저 다른 국가 기구들과 언론과의 관계에 비해 

사법부와 언론의 관계가 갖는 제도적 특수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언론이 사법 숙

의에 있어서 어떤 구조적 위치에 처해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출발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해외 사법 보도 연구에서 사법은 언론은 물론이고 공중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진 거리

를 유지해 왔다(Davis, 2014). 사법과 언론의 상징적 원격성(remoteness)(Davis, 2014, p. 

28; Larowe & Hoekstra, 2014)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공개성(publicity)의 측면에서 

사법이 갖는 제도적·문화적 특수성에 기인한다. 의회, 정당, 정부 등 다른 권력 기구들의 

일상은 공중에게 그 내막까지 낱낱이 공개되는 반면, 사법부는 외부에 덜 개방되어 있다

(Davis, 2014; Greenhouse, 1996, p. 1538). 그 결과, 국민들이 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8)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는 사법 심사의 상

세한 내용은 법률에 의해 상당 부분 보호받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즉각 공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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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측면도 적다. 사법부는 판결문 외에는 사법이 왜, 그리고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추

가적인 설명과 사법 내부의 고민을 언론과 공중에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향

이 있다(Dubeck, 2007; Graber, 2010; Slotnick & Segal, 1998, p.4).

한국 사회에서 사법에 대한 언론의 역할이 어떠하든 간에, 이상의 경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은 언론, 그리고 공중과 멀리 떨어진 채로 지속되어 왔다는 일반론적인 근거

를 제공한다(e.g., O’brien, 1983; Slotnick, 1991). 이러한 설명은 미국 사법부나 한국 사법

부나 크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오히려 사법 시스템에 국민 참여적 맥

락을 서구보다 훨씬 늦게 반 하기 시작한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 더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다.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홍보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도자료 배포는 물론

이고 배경 브리핑(background briefing), 인터뷰 등 다양한 접점을 통해서 언론에 적극적

으로 제공함으로써 유권자들과의 일상적 교감을 추구한다. 하지만 법원이 중요한 사건에 

국한하여 기존 법리 해석을 뒤집은 새로운 판례의 의미를 언론에 해설하거나 새로 도입한 

사법 정책과 제도를 홍보할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법부가 먼저 나서서 언론과 공중을 

찾는 경우는 드물다. 이로 인해 공중에게 가깝게 열려 있어야 할 사법의 투명성과 접근성

이 제약된다(Davis, 2014, p. 21). 오브라이언은 이를 사법의 숙의적 고립(deliberative iso-

lation)이라고 말한다(O’brien, 1983).

저널리스트가 이러한 숙의적 고립을 뚫고 사법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맥락적인 정

보를 공중에게 제약하기란 쉽지 않다. 데이비스와 스트리클러(Davis & Strickler, 2000)는 

법률 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법을 잘 아는 저널리스트라 하더라도, 사법의 언어를 그대로 

필사하는 것 이상으로 사법 내부에 깊이 들어가기 힘들다고 말한다.9) 일부 연구자들은 법

원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정보를 뉴스로 문서화하는 것이 법조 저널리스트의 역할에 불과

할 뿐이라고 지적한다(Greenhouse, 1996; Slotnick, 1991). 이러한 지점은 한국 언론이 수

행하는 사법 보도에서도 관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언론들은 국민적 관심을 끄는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의 검찰청 출입 시

8) 정치인들의 일상은 그 이면과 내막까지 낱낱이 언론에 의해 공개되는 반면, 법조 엘리트의 경우 법조비리 등 

중대한 공적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에조차 그 신원과 내막이 상대적으로 덜 공개된다. 가령, 2016년 9월 5일자 

<중앙일보> 칼럼 ‘판사구속 사진은 없는 이유’는 이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다.

9) 물론 이러한 괴리는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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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스펙터클(spectacle)하게 재현하는 데 초(超)집중된 취재 관행을 

반복한다. 그러나 정작 검경 수사 단계 이후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는 과정에 대한 저널리

즘이 그만큼 중요하게 부각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둘 중 하나로 짐작된다. 첫째, 

대부분 재판에서 공판 과정이 공개되기 때문에 언론이 타 언론사와 차별화된 보도 노력을 

특별히 기울일 필요 자체가 없고, 이는 법원과 재판 취재에 대해 언론과 저널리스트들이 

느끼는 매력을 반감시킨다. 둘째, 설사 언론이 특정 재판이나 법원 이슈에 대해 관심을 두

고 있다 해도 법정의 이면과 사법부 내부를 파헤치는 취재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큰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결정적으로, 기자들이 제한된 취재 자원의 한

계 속에서 법리나 국내외 기존 판례를 비교 검토하면서 사법적 사안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

기 쉽지 않은 현실적 요인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된 사법 보도의 결과물은 대체로 검찰(수사)의 시선에 서서 사

건을 중계·전달하고, 법원 판결이 나오면 유무죄 여부, 양형 결과, 그리고 사법부가 적용

한 법리를 피상적으로 요약하는 재판 결과의 취합으로 나타나며, 이는 뉴스 속 내러티브

의 기본 얼개가 되는 사법 저널리즘의 빈곤한 형식 패턴으로 반복된다(이선민, 2003, 8, 

18).10) 그 결과 나타나는 사법 보도의 효과 중 하나는 사법부의 법 해석 혹은 법리 적용이 

갖는 실효적 타당성이나 효과 등을 두고 활발히 논박하는 공적 포럼이 작동하기보다, 사법

부 판결이 제시하는 법률적 규범의 실정법적 힘에 대한 물화(reification)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11) 물론, 그러한 효과는 구체적인 해석을 통해 검토되어 가야 할 부분이다. 실제 

한국 언론의 사법 보도가 혹은 사법에 대한 미디어 재현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어떤 효

10) 이러한 지적은 비단 사법 보도에만 해당되진 않는다. 오히려 한국 언론이 범죄를 포함한 각종 사건사고를 보

도하는 데 치중해 오면서 형식적·피상적 객관주의 보도 관행의 지속해 왔다는 차원으로 확대해 보는 것이 타당

하다(예컨대, 남재일, 2004).

11) 법의 물화를 가능케 하는 언론의 뉴스 생산 관행 중 또 다른 요인은 사법 사건에서 준사법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을 신중히 구분하지 못하는 측면에도 있다. 가령 뉴스 기사에서 검찰이 내리는 ‘구형’은 법원이 내리는 ‘양형’

과 신중한 구분 없이 관습적으로 쓰임으로써, 법원의 판단이 있기도 전에 법 위반의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되는 효

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시사인> 2010년 1월 6일 보도 “구형이 선고보다 무서운 이유는” 기사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전문 PD로 일하는 노광준 씨는 … 우리 언론의 잘못된 재판 보도 관행을 지적했다. 기사 제목을 보

면 일방적인 검찰의 구형을 보도하면서 ‘검찰’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 측 변론은 무시해

버린다. 당연히 읽는 사람 처지에서는 헷갈릴 가능성이 있다. 나같이 구형과 선고의 의미를 구분하는 미디어 종

사자도 혼동할 정도라면, 보통 사람이 겪는 혼란은 더 클 것이다…. 한국 언론이 검찰 수사나 검찰의 구형을 늘 관

심 있게 보도하는 관행과 달리 미국 등 서구 언론에서는 검찰 구형을 비중 있게 보도하는 경우도 적고, 또 검찰 구

형을 보도할 때, “형을 요구한다(request, demand, call, ask)”라는 측면을 분명히 적시함으로써, 독자들이 구형

과 재판 결과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돕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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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유발하는지, 그럼으로써 실제 사법이 사법 권력과 공중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지 혹

은 양자를 격리시킴으로써 숙의적 고립을 야기하는지 등 사법 숙의의 맥락에서 한국 언론

의 사법 보도의 여러 측면들을 평가해 볼 수 있다.

물론, 이상에서 탐색한 사법에 대한 언론 보도의 몇 가지 기능적 한계나 그것을 둘러

싼 요인들을 한국 사법 보도의 품질이나 전문성에 대한 일반화 가능한 비판의 근거로 직결

시키긴 어렵다. 오히려 그러한 단정보다는 한국 사법 보도가 저널리즘의 전문화된 한 하위 

역으로 분명히 정립되어 왔는지, 달리 말해 저널리즘 장 내에서 법을 다루는 저널리즘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과 그에 따른 대처가 얼마만큼 형성돼 왔는지에 대한 측면을 

되돌아보는 작업이 법과 언론의 역할 사이에서 작동하는 일련의 구조적·문화적 편향을 

돌아보는 데 보다 유용해 보인다.

사법 제도가 정착된 이래 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빈도나 법조계 규모는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언론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주류 매체들의 법

조 취재 관행에도 양적·질적 성장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쉽지 않다. 실례로 최

근으로 올수록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관련하여, 기자가 헌법재판소에 

별도로 상주해 있지 않은 취재처 운용은 거의 모든 매체들의 실태 다.12) 이런 상황적 근

거들을 종합해 보면, 법조 저널리즘이든 사법 저널리즘이든, 법에 관한 저널리즘 장이 기

능적으로나 인식론적으로 분명한 자기 정립을 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정치 보도, 

경제 저널리즘, 환경 보도가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사정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보다 두드

러진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연구자만의 주관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 유사한 고민이 언론

계나 법조계 양편에서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광범(2001)은 한국 언론의 

사법 보도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범죄사건, 형사사건 보도에 절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법을 다루는 언론 활동의 편향이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현실을 지적

한다. 종합일간지에서 오랜 기간 법조 취재를 담당한 언론인조차 법원과 재판을 다룰 때조

차 언론은 검찰 수사와 범죄자 처벌 유무에만 신경 쓰지, 법원의 의사결정과 법리는 제대

로 검토하지 못했고, 그나마 최근에 이르러서야 재판, 법리, 사법부에 대한 고민이 모색되

고 있다고 자기 고백한다(예컨대, 이범준, 2014).

12) 전통적으로 한국 언론에 있어서 주된 법조 출입처는 검찰과 대법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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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에 대한 학술 담론 내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서로 조응해 왔던 것으로 비친다. 

사법과 언론의 관계를 다룬 저널리즘 논의들은 거의 대부분 형사사건보도, 범죄보도, 사건

보도의 맥락에 절대적으로 치중되어 있다(예컨대, 김경호, 2004; 김훈순, 2004; 문선아·

김봉근·강진숙, 2015; 박용규, 2001; 손현정·이종혁, 2012). 이들 논의의 방향은 명예훼

손, 인격권 침해 등 보도 대상의 법적 권익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거나, 보도의 선정성·자

극성 등 저널리즘 품질로 논의가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사법과 법치에 대해 정면으

로 질문하는 논의는 드물다. 재판이나 법원 보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찾아보기 어

렵다(예외적으로, 김경호, 2011; 김창숙, 2010).

물론, 최근 사법과 언론의 거시적 관계를 질문하거나, 법 관련 보도 분석에 대한 관심

은 부분적으로 엿보인다(예컨대, 박성호·윤 민, 2016; 심석태, 2014a, 2014b; 유용민, 

2017a, 2017b, 2017c). 예를 들어, 방송 법조보도의 뉴스 품질을 분석하는 박성호와 윤

민의 연구(2016)는 법조 보도에 관한 체계적 실증 연구가 최근까지 거의 시도된 적이 없었

음은 물론이고 법조보도의 맥락에서 뉴스의 성격과 관행을 분석하는 개념적 자원들 또한 

탄탄히 구축되어 있지 못한 현실을 포착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 보도의 분석 대상이 여전

히 검찰 수사 단계에 생산되는 뉴스 기사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은 아쉽다. 즉, 법조 보도의 

분석적 초점이 검찰권이 행사되는 준(準)사법적 역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이

유는 무엇일까?

문제는 법조보도라는 명칭의 관습적 호명에 숨어 있다. 법조란 사실상 사법부, 검찰

권, 경찰, 변호사, 특허, 세무 등 국가 및 민간의 법 실무 역을 총망라하는 개념이다. 법조

보도 범주는 입법 및 행정, 그리고 민간의 법 비즈니스 역과는 구별됨은 물론이고 검찰 

및 경찰의 기소 및 수사 역과도 구별될 수 있는 사법(부)에 한정된 언론의 실천을 특별히 

지칭하여 논의하는 데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사법을 다루는 저널리즘 실천은 법조 역 내

에서 상호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떠맡고 있는 분화된 역들을 분

별 있게 인식할 수 있는 개념들로 지칭될 필요가 있다. 통칭 법조 보도라는 포괄적 개념은 

법을 다루는 저널리즘에 대한 연구의 분석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 사법(부)보도, 법원보도, 

법정보도, 재판보도, 판결보도, 형사/민사보도, 헌법재판 보도 등 선택적으로 해체될 수 있

다는 것이다.

2) 사법 저널리즘의 현실: 정치화된 사법 보도의 맥락을 중심으로

이상의 검토가 제공하는 함의는 언론학과 언론 현장 양편에서 사법(권력)이 작동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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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대한 저널리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심도 깊게 형성되지 못한 저널리즘 현실을 

강조한다. 그러나 사법 저널리즘이 심도 깊게 인식되어 오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곧 언론

이 사법 현실에 덜 개입했거나 혹은 충분하게 관여하지 못했다는 논리로 연결되는 것은 아

니다. 오히려 그간 한국 언론의 사법 보도는 그 반대 역할을 자임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그 근거는 정치화된 혹은 정파화된 사법 보도 관행(예컨대, 심석태, 2014a, 2014b; 

유용민, 2017b)에 대한 주목에서 찾을 수 있다. 연구자는 정치화된 혹은 정파화된 사법 보

도의 맥락을 법치주의의 이념화 효과가 갖는 문제점과 연관시켜 그 논쟁적 혹은 딜레마적 

지점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극적인 사법 사례가 터질 때마다 사법을 이데올로기 구도 아래 복속시키려는 제도 언

론은 주류 언론이 실천하는 사법 저널리즘이 처한 현 주소를 요약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치화된 사법 보도로 인해 사법이 이념의 아성으로 경직될 때, 언론은 사법을 언론 자신

과 이념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갖는 일시적인 여론의 심판 대상으로 귀속시키게 된다. 사

법에 대한 이념 대결적 구도가 언론에 의해 가속되면, 언론은 법의 지배가 이데올로기 대

결 구도를 기본 얼개로 하는 자기 완결적이고 폐쇄적인 가치 체계로 경직되는 효과를 야기

할 수 있다(다음의 논의와 대조하라, 국순옥, 2015, 206쪽). 언론의 정치화된 보도 관행이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비판적 숙고가 필요한 대목이다.

물론, 언론과 사법, 그리고 정치의 삼각관계는 그리 간단하게 설명되기는 어렵다. 예

를 들어,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만 해도 그렇다. 주류 언론은 헌재 결정 직후 극단적 지

지에서 극단적 비판까지 이 사태를 둘러싼 혼란스러운 여론 지형을 그대로 표출했다. 대표

적인 ‘보수지’ <조선일보>는 헌재 결정 직후 사설(“종북 통진당 대한민국 헌법이 심판했

다”)에서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적법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냈다며 

헌재를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칭송한 반면, ‘진보지’ <한겨레>는 같은 날 사설(“민주주의의 

죽음, 헌법재판소의 죽음”)에서 헌재가 한국 민주주의를 저격했다며, 헌재를 민주주의의 

파괴자로 저주했다.

문제는 사법적 의사결정은 어떤 결정이든 간에 갈등하는 모든 세력을 동시에 만족시

킬 수 없다는 점이다(장진호, 2015, 371쪽). 재판이 당파적·이념적 이슈라면 더욱 그렇다. 

당사자 간 합의나 공감으로 결말이 나기보다 법적 논증에 근거한 승패 논리로 결론이 판가

름되는 여타의 재판들도 크게 다르진 않다. 그로 인해 언론, 특히 정파 언론이 화살을 겨냥

하기 쉬운 일차적인 대상은 사법부와 사법부 판결이 된다. 특히 정치의 사법화 사례에서 

언론은 사법부 판결이 자신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위기를 부채질한다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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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한다. 하지만 반대로 판결문 속에서 사법과 언론 간의 이념적 일치를 확인하면 언론은 

사법부를 민주주의와 정의의 수호자로 치켜세움으로써 판결 자체를 정당화하는 극적인

(dramatic) 뉴스 현실을 강화한다. 흥미로운 것은, 후자의 경우 정파 언론들은 정치화된 사

법, 즉 사법의 정치화(politicization of the judiciary)15)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제기나 논

쟁 없이 넘어간다. 자신에게 유리할 때에는 사법부를 비판하지 않다가, 불리한 판결이 나

오면 사법을 향해 정치적이라고 공격한다는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 과정에서 사법은 대의 민주주의의 보완적 운  원리로 공고화되기보다, 

이념으로 분열된 집단들에 의해 전략적으로 정당화되거나 탈정당화되기를 왕복하는 헤게

모니적 권력투쟁의 도구로 휘둘릴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마라발(Maravall, 

2003)은 사법이 정치적 의제를 처리하게 되는 상황 자체가 정치 엘리트들의 전략에 의해 

나타난 상황으로 규정한다. 긴즈버그와 셰프터(Ginsberg & Shefter, 1990)는 정치적 행위

자들이 정치적 무기로서 사법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법의 정당성 위기를 

강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언론이라고 사법을 전략적으로 도구화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한국 사회가 법에 대해 대화하고 토론하는 문화와 관련하여, 최근 사법 이슈의 한 가

운데에 오르내린 김 란 전 대법관의 지적은 정파적 사법 보도의 문제를 돌아보고, 더 나

아가 사법 보도가 지향해야 할 지점을 사법 숙의의 측면에서 성찰하게 한다. 그녀는 한국 

사회가 법을 토론하는 방식은 ‘법원 판결을 둘러싼 찬반 논리’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큰 문

제로 지적한다(권혜진, 2015, 11, 16). 그로 인해 왜 사법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

는지(내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럼으로써 한국 사법이 드러낸 한계

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발전의 지점을 모색하는 사법 담론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한국 언론의 수준 탓이라기보다 한국사회 사법 담론 전반의 한계일 수 있다. 그

러나 정파적 사법 보도 관행에 깃들어 있는 사법에 대한 극적 반대 혹은 극적 지지라는 이

분법적 형식을 빈곤한 사법 저널리즘의 한 단면으로 은유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요구된다.

정치적 관점에서의 사법 보도가 갖는 장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파화된 사법 

보도는 특정한 사법이 행사하는 권력이 야기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함

15) 사법 자체가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사법적 의사결정이 정치적 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

을 지칭한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는 동전의 양면 같은 상호 연관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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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그 단점이나 부작용을 비판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표

현의 자유를 실천하는 언론이 행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right)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구나 사법부가 특정 이념이나 가치에 치우쳐 있는 조건에서 미디어에 의해 그 반

대 가치나 이념이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과 담론적으로 경합한다면, 사법을 둘러싼 이념적 

담론 경쟁은 오히려 민주적인 값어치를 갖는다. 

그러나 사법 보도가 정파적 시각과 이데올로기적 신념으로 채색되는 것은 사법 현상

에 대한 공중의 이해를 돕고 공중으로 하여금 사법적 현상의 여러 측면들을 돌아보게 하는 

데에는 편향을 야기한다. 만약 정치와 사법 중 어느 하나가 우위라기보다는 그 둘 모두 한

국 사회의 중층적 심급으로 서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며 상호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 언론은 자신들의 저널리즘 실천을 통해 사법에 관한 정치화된 혹은 정파화된 대립 구

도에 초점이 맞춰진 여론뿐만 아니라 법의 맥락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대립하는 공론 

역의 창출 또한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이 언론으로 하여금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비판을 절제하고, 사법부에 대한 그 나름의 우호적인 보도 노력을 실천하게끔 유도해야 한

다는 뜻은 아니다.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적극적

으로 비판하거나 옹호하되, 이데올로기와 가치만으로 손쉽게 재단하기 어려운 사법적 맥

락이나 사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론화하는 노력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한 가치나 이념에 의해 법을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된다면, 그러

한 상황에서 언론이 사법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경우, 법치주의는 결국 

특정한 이념이나 가치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체제로 내몰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

컨대, 특정한 정치적 신념이나 입장에 따른 언론의 사법 비판이나 감시가 제한되어야 한다

기보다 그러한 보도와 별도로 법치적 맥락에서 사법 이슈나 사건을 다루는 보도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앞서 언급한 사법 숙의도 원론적으로 사법을 비판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동

시에 사법을 지지하기 위해서도 요청되는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다수

결 원리를 토대로 하는 기관인 의회 권력이나 행정 권력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사법이 떠

맡고 있다’는 미 연방대법관 긴즈버그(R.B. Ginsberg)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사법이 

정치적인 기능을 일부 떠맡게 되었다고 해서, 사법이 곧 ‘정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법은 

다만 사회 갈등을 법률적 수단, 절차, 규율, 문화에 의해 다루어 간다는 점에서 여전히 제도 

정치와 다르다. 긴즈버그의 말을 언론을 향한 것으로 재해석하자면, 언론은 사법과 더 많

은, 그리고 더 깊은 대화를 해 나가라는 주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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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추가적으로 짚을 지점은, 법에 대한 고민 이전에 법 실무를 보도하는 과정에

서 요구되는 법 지식조차도 언론이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부터 질문될 필요가 있다. ‘법을 

잘 아는 언론’은 사법과 언론 관계에서 일찍부터 제기되었던 필요 다. 역사적으로 언론의 

법 이해 요청은 법원과 법리를 잘 알아야 한다는 실무적 요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950년대 프랑크푸르터(F. Frankfurter) 미 연방대법관이 <뉴욕타임스> 편집국에 부탁한 

내용은 제발 출입 기자들에게 법 교육을 시켜서 보내라는 주문이었다(David, 1968, p. 52). 

물론, 그러한 필요가 어느 수준에서 강조되어야 하는지, 혹은 기자의 법 지식이나 전문성

이 실제 사법 보도에 어떤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지는 한국적 상황에서의 분석과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함의

2017년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법치주의가 가진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다. 90여 일간의 재판 과정은 한국 사회가 처

음으로 경험한 전대미문의 시간이었다. 이 경험은 언론과 언론 연구의 장에서도 중대한 의

미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사건의 초기 발단에 언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었

다. 그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 저널리즘의 가치에 대한 논란도 새롭게 떠올랐다. 공 방송

의 제 역할에 관한 논의도 있었고, 국가권력의 비리를 드러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몇

몇 언론의 차별적 노력에 대한 평가도 뒤따랐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정치의 새로운 

전망에 대한 논의 또한 있었다. 촛불 국면은 제도 권력을 압도한 광장 민주주의(square de-

mocracy)의 역동성, 민주적 시민 참여의 새로운 형식과 내용에 관한 다양한 문제의식과 해

석들이 재조명되는 공간이기도 했다.

그러한 논의 지점들 가운데 빠질 수 없는 대목 중 하나는 바로 법치주의의 부상이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행사한 ‘사법권력’의 의미는 좁게는 민주주의 사회에

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며, 권력 또한 법의 심판 대상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었지만, 한편으로 한 사회가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의제들이 이제는 사법의 힘을 빌려 

해결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구조 변동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그러나 극심했던 

여론의 분열과 사회 혼란이 방증하듯, 그러한 과정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

해서 준비된 답은 없었다. 언론이라고 특별히 예외라고 볼 근거는 찾기 어렵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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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접하는 재판 보도나 사건사고 보도 속에서 법은 대체로 정형화된 이미지나 내러

티브로 다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 취재에 치우친 법조 보도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

도, 재판과 판결, 더 나아가 사법 정책과 제도에 관한 보도 분야에서 특종이 터지거나, 사회 

변화의 계기를 몰고 올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례를 떠올리기가 힘든 것은 필자만의 사

정은 아닐 것이다. 물론, 사법 보도의 역은 그 본질적 성격상 정치 보도나 사회 보도에서

와 같이 거대한 정치적 음모나 사회 비리를 파헤치는 보도 역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역동

성을 보이는 측면이 있다. 정치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매우 신랄한 경우가 많지만 사법(부) 

비판은 그렇지 않은 것도, 사법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를 공명정

대하게 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 언론의 사법 비판은 다양한 이유로 제약받

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로 인해 주어지는 사법 보도의 소극적 모습이 사법에 대한 

민주적 숙의의 맥락에서도 언제 어느 때나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사법의 역할이 확대되는 사회 변화 과정에서 사법에 대한 언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너무나 뻔한 말 같아서,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고민해야 하는가

라는 반론 앞에서 맥이 빠지거나 저널리즘을 향한 진부한 규범론(normative theories)의 

공허한 반복에 불과할 수 있다. 그 대신 차라리 언론의 사법 비판의 한계는 어디까지이고, 

바람직한 방식은 무엇인지, 언론의 사법부 취재 관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사법 보도의 품질 개선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더 나았을 수도 있

다. 그러나 연구자는 그러한 실무적 논의로 곧바로 넘어가기보다 더욱 거시적이고 추상화

된 수준에서 사법에 관한 저널리즘을 반추해 보고자 했다. 정치의 사법화 맥락에서 민주적 

법치 국가라는, 철이 지난, 하버마스적 표어를 끄집어내 보고자 했던 동기가 여기에 있다.

민주적 법치 국가라는 표어는 그의 ‘공론장’ 개념만큼이나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이상성(ideality)을 지닌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공론장 개념이 도달 불가능한 이상

을 표상한다 해도 현실의 다양한 의사소통적 행위나 미디어 제도 및 정책을 규범적으로 진

단할 수 있는 분석적 힘을 갖는 것처럼, 민주적 법치 국가라는 틀 또한 사법과 언론의 관계

를 진단하고, 그 민주적 대안을 모색해 가는 데 유용한 규범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다수

16) 이와 관련 탄핵재판 당시 헌법재판소를 취재한 YTN 최두희 기자의 회고는 헌법재판과 언론의 낯선 조우를 

잘 보여 준다. 그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최두희, 2017, 3, 20): “사실, 매일같이 취재진이 상주하는 상황을 오랜

만에 맞닥뜨린 헌재와 취재진의 첫 만남은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았다. … 대부분이 보안인 데다 생소한 탄핵심판 

절차와 낯선 용어는 취재진의 갈증을 해소하기엔 부족함이 많았다. … 무엇보다 탄핵심판 같은 생소한 절차를 이

해한 기자는 아마도 적지 않았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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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에 치우치기 쉬운 대의 민주주의, 그리고 다수의 횡포를 견제하고 소수를 보호하는 법치

주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이 서로를 적절하게 상호 견제하

고 감시할 때, 다수와 소수가 공존하는 민주적 공동체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임은 합리

적으로 예견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 또한 법 공동체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해 

가면서 법치의 타당성을 부단히 제고해 나가야 하며, 이는 언론의 도움이나 지원이 없이는 

한계가 있다. 사법 저널리즘은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는 현실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의견들

을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법 담론이 단순히 이념적 입장에 따라 법원 판결

의 찬반만을 놓고 다투는 양상에서 벗어나서 사법의 정당성을 숙고하는 바람직한 여론 형

성의 계기와 조건을 마련하는 데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파화된 사법 보도나 검찰과 

범죄 수사에 치우친 사법 보도 관행 등 한국 언론의 사법 저널리즘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과 

고민이 요구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주요 재판에 대한 TV 생중계 허용을 논의하는 등 국

민 여론과의 접점을 넓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사법부 분위기도 사법 저널리즘에 관한 

이상의 고민과 무관치 않다.17) 물론, 그에 관한 실천적 논의 과제들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한국의 사법 보도의 다양한 측면들을 저널리즘 이론과 언론 실무를 대조해 가면서 재

점검하는 시도도 중요하겠지만, 그와 함께 ‘법에 대한 이해’의 시선 확대 또한 사법과 언론

의 거시적 관계, 사법에 관한 언론의 기능과 역할, 구체적으로 사법 보도의 여러 문제들을 

사고해 가는 데 손해는 아니다. 법을 이해하는 관점을 풍부히 해 보면 그에 따라 사법을 둘

러싼 공적 소통의 구조, 형식, 범위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언론과 사법이 관계를 맺는 방식

에 대한 시선 또한 다양하게 인식된다. 대표적으로 법을 ‘합리적·이성적 논증’으로 이해하

는 패러다임과 거기에 대항하여 법을 ‘담론적이고 구성적인 것’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비판

적 법 운동 진 (CLS)의 담론 패러다임의 대립 구도가 그 경우다. 

비판적 법 운동 진 은 법을 대화의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사법을 언어, 발화, 말하기

와 듣기 등 커뮤니케이션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법 패러다임을 제공한다(Condit & Lucaites, 

1993, p. ix; Klare, 1979, p. 132; Lopez, 1994). 그들은 법을 엄격한 논증으로 보는 패러다

임을 대체하여 법을 법 공동체가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구성하는 담론으로 재이해함으로

써, 법리학(jurisprudence)에서의 담론적 전환을 이끌었다. 법은 수사이면서(White, 1985, 

p.697), 화자ᐨ청자 간의 대화(Eveline, 1997)면서, 언어로 조직된 내러티브(Bennett & 

17) 지난 7월 대법원이 전국 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 중 약 70%가 재판 중계를 확대하는 방향

의 입장에 찬성했다(연합뉴스, 2017년7월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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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dman, 1981)이기도 한 것, 즉 대화적이고 담론적인 것이다. 최근 일부 미디어와 커뮤니

케이션 연구자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법 현상을 분석하거나(e.g., Gibson, 2007, 2012; 

Tell & Miller, 2012; Wood, 2005), 사법 보도의 성격이나 기능을 재서술해 가고 있다(e.g., 

Johnston & Breit, 2010).

미디어와 소통의 관점에서 사법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사회 현상을 법이 아니라 소통

의 맥락에서 설명하는 언론학의 처지에서 자칫 어색하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다. 법은 대화

나 소통과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 사법과 언론 관계의 논의는 

사법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 사법을 비판하는 표현의 자유, 사법에 대한 정보 공개의 측

면에 대한 강조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그 선에서의 만족은 법을 대화와 소통과는 대립되

는 그 무엇으로 한정하려는 효과 안에 가두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 한계는 

적어도 사법이 민주주의 정치와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민주적 법치 국가라는 전망 안

에서 충분히 정당화되기 어렵다.

끝으로, 이번 논의를 계기로 사법에 관한 언론 보도를 포함한 미디어 실천에 관한 다

양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적극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시도는 언론(혹은 미디

어) 연구의 맥락에서만이 아니라 사법 정보의 사회적 유통과 확산, 그리고 사법 여론 형성

과 관련한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맥락을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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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itical Essay on Korean Journalism in 
Judicial Reporting in the Age of 
Judicialization of Politics

Yong-Min Ryu
Research Professor, Korea University

This essay aims to provide a discussion to reflect on the field of judicial report in facing 

a changing legal reality in Korea. The background of this attempt comes from an 

emerging socio-political situation characterized as the increasingly expanding function 

and role of jurisdiction as exhibited by judicialization of politics. The situation raises a 

series of academic questions surrounding obvious need to have to recognize the 

functions and roles of judicial report or judicial journalism or the relationship between 

jurisdiction and media in line with a changing legal environment. In here, they can be 

understood as to redefine the role of judicial reporting of news media as the ambivalent 

means of public deliberation on jurisdiction not only to support, but also, often, to 

criticize its democratic legitimacy. To prospect the democratic possibility of jurisdiction 

as a substitutional or supplemental role of politics in democratic society, the journalistic 

roles of judicial reporting should be enriched to mediate between legal system and the 

public. In this context, the previous practices of politicalized reporting on legal issues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obstacles to shed light on the 

normative roles and tasks of judicial journalism in democratic society more expansively.

Keywords: judicialization of politics,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judicial reporting, 

de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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